
■ 보험업법 시행령 [별표 7의2] <신설 2024. 7. 2.>

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(제96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)

구분 교육기준

1. 교육과목 가.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

나.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

다.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

라.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

2. 교육기관 보험회사, 법인인 손해사정업자, 보험요율 산출기관, 법 제178조제3항제2

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

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

3.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

4. 교육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
시간.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 교육 시간을

5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.

가. 손해사정사: 20시간(2개 이상의 손해사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
에는 30시간)

나. 손해사정보조인: 15시간


